
■ 환경분야 시험ᆞ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[별표 1] <개정 2025. 10. 1.>

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기준(제13조의3제3항 관련)

1. 다음 각 목의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

가. 측정대행계약의 공고

나. 측정대행계약의 적정성 검토 등 측정대행계약의 평가

다. 측정대행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

2. 측정대행계약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

3.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

가.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의 절차 및 수행방법

나. 기술인력의 준수사항 및 그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ㆍ감독 방법

4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, 시설 및 장비의 세부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

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
